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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관련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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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2010
기준/ )㎢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현황

기준(2010 /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면적
년이상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년기(10 / 2013

준/ )㎡

전국 미집행 도시공언 면적
년이상 년기준(10 /2015 /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소계 국유지 사유지

총계 235 386.79 148 229.14 123,984,734 392,407,893 516,392,627 442,191,035 119,968,126 3,322,222,90
9

서울특별
시 20 90.74 - - 18,551,880 35,474,570 54,026,450 55,133,649 18,434,467 36,699,182

부산광역
시 2 7.60 1 0.67 19,409,036 21,247,331 40,656,367 41,298,982 20,411,708 20,887,274

대구광역
시 6 67.07 - - 1,400,202 11,065,523 12,465,725 12,305,098 1,400,793 10,904,305

인천광역
시 25 41.63 4 5.95 4525,123 16,204,240 20,729,363 15,094,904 7,449,079 7645,825

광주광역
시 - - 2 27.03 2,692,548 7,831,535 10,524,083 10,325,622 2,460,828 7,864,794

대전광역
시 - - 7 27.82 123,699 10,425,653 10,549,352 10,052,911 254,447 9,798,464

울산광역
시 3 9.53 - - 2,126,274 12,020,073 14,146,347 21,269,010 3,208,582 18,060,428

세종 - - - - 76,278 622,071 698,349 754,628 131,869 622,759

경기도 30 48.27 28 34.06 16,913,042 45,228,101 62,141,143 45,739,446 13,739,914 31,999,532

강원도 12 9.35 6 5.99 7,183,074 21,484,841 28,667,915 22,668,090 5,993,197 16,674,893

충청북도 11 23.87 24 25.84 6,418,665 32,646,000 39,064,665 17,941,710 5,340,123 12,601,587

충청남도 50 29.27 17 8.10 2,007,449 30,188,937 32,196,386 23,724,511 351,4000 2,021,0511

전라북도 21 20.79 13 6.31 6,118,907 26,791,578 32,910,485 29,451,182 5,354,098 24,097,084

전라남도 16 12.16 17 40.11 9,774,432 33,358,006 43,132,438 34,480,927 8,039,931 26,440,996

경상북도 12 8032 2 1.76 8,167,968 40,411,767 48,579,735 46,582,048 6,600,343 39,981,705

경상남도 19 14.55 13 39.77 15,342,634 39,544,687 54,887,321 48,920,697 15,528,257 33,392,440

제주도 8 3.63 14 5.73 315,523 7,862,980 11,016,503 6,447,620 2,106,490 4,3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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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관련 대안입법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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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원녹지법 제 조 제 항에 행정청 공

원관리청 이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사업 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조 보조 또는 융자 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106 ( )

데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조사 측량 설계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 , , 104 2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 군계획시· ·

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 · ,

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 ) 50

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

시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 · 3

의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

개정< 2012.4.10.>

하지만 이와같은 규정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왔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도로나 광역도로의 경우 지자체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하면서 유독 도시공원 등의 사무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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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계법이나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공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보다 구체화 하-

기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별표 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및1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 의 기준보조율을 지원토록 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50%

대해 우선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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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1②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라도 공원녹지계약 및 각

종 조세감면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여야한다4) .

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특성에 맞는 명확한 지정 및 해제 규정이 법에 미비하고,

장기미집해 도시군계회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등에 대한 중복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의 공원구역 해제 추진 도시공4 (2016.8.28)

원 기능상실 토지주 재산세 감면혜택 박탈 등 도시공원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26 (

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및 변경)

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 ·

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1.9.16>

제 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26 (

의 기준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①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립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

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안의 식생이 양

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보②

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 ,

등 보호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난개발방지 및③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

경을 통해 가능하다.
그 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④

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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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재산세,

감면 제도적 보장50%

현재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년까지 재산세 감면2018 50%※

년 이상 임차공원 계약시 상속세의 감면20 : 40%

임야 등 현물 대납 허용신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 ) .

자연유산유공자제도신설하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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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원칙의 환지를통한교환방식 용적률이전방식 트러스트제도등토지소유자들을 위한(6) , ,

다양한제도를활용 적용하도록합니다, .


